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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제1절 지침 정리: 본문 및 부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9. 8.] [환경부고시 제2020-190호, 2020. 9. 8.,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

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

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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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평가대

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

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

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

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

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

(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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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

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

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

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

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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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

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

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

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

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

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

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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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015-164호, 2015. 9. 3.>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0호, 2020. 9. 8.>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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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침 정리: 별표 및 서식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목표수립 항목

 ○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2. 목표수립 기준년도

 ○ 감량목표는 목표수립 시작년도 전 3년간의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3. 목표수립 기준 및 방법

 ○ 연간 목표를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감량목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항 목 매해 감량목표 최소기준 기준년도

전체 발생량
(톤/년)

가정 1인당 발생량의 최소목표값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

3년간
평균자료

가정 1인당 발생량
(kg/인‧년)

- 45.0kg/인‧년 미만: 매년 0.3%
- 45.0~90kg/인‧년 미만: 매년 0.5%

- 90kg/인‧년 이상: 매년 0.7%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kg/사업장수‧년)

매년 0.5%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포함

  ※ 가정 1인당 발생량 최소감량목표는 매년 0.5%이상 설정하되, 상위 20%는 0.3%, 하위 20%는 0.7% 이상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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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목표

 ○ 감량목표 작성양식은 전체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

당 발생량에 대하여 기준년도와 향후 5년간의 발생량 목표를 기재

 ○ 감량률은 감량목표 최소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항목 구분
기준
년도

Y+1 Y+2 Y+3 Y+4 Y+5

전체 발생량

가정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다량배출
사업장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합계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가정 1인당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예상)량
(kg/인‧년)

감량률(%)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예상)량

(kg/사업장수‧년)

감량률(%)

  ※ 발생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감량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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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20)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5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10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 5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0)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10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15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5

3-3. 교육 및 홍보 실적 10

3-4.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5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 5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5)

4-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현대화 5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5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5

5. 발생억제 성과사례
(5)

5-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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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적정성(20점)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여부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발생억제 계획서 최종 결재권자 1
○ 기관장(1점), 부기관장(0.5점), 실·국장급(0.3점),

과장급(0.1점), 과장급 이하(0점)

발생억제 계획서의 충실성 2 ○ 적정(2점), 보통(1.2점), 미흡(0.5점)

  - “발생억제계획의 충실성”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의 반영 여부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10점)

평가항목
배점
(10)

배 점 기 준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수립 여부 3 ○ 수립(3점), 미 수립(0점)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최종 결재권자 2
○ 기관장(2점), 부기관장(1.2점), 실·국장급(0.8점),

과장급(0.5점), 과장급 이하(0점)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3 ○ 대면 개최(3점), 서면 개최(1.5점), 미 개최(0점)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2 ○ 적정(2점), 보통(0.5점), 미흡(0점)

  -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은 (소속공무원 4명, 의회추천 주민대표 4

인, 환경분야 전문가 4명)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제출 여부 5
○ 관내 시군군 전체(5점), 80% 이상(3점),

60% 이상(2점), 40% 이상(1점), 40% 이하(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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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20점)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
(10)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2 ○ 적합(2점), 일부 부적합(1점), 부적합(0점)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4점), 미 달성(0점)

초과 달성 4 ○ 초과 달성 1.0% 이상(4점), 0.5% 이상(2점), 0.5% 이하(1점)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될 시 “0”점 처리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적합(1점), 일부 부적합(0.5점), 부적합(0점)

감량 목표 달성 2 ○ 달성(2점), 미달성(0점)

초과 달성 2 ○ 초과달성 1.0% 이상(2점), 0.5% 이상(1점), 0.5% 이하(0.5점)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될 시 “0”점 처리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 적합(1점), 일부 부적합(0.5점), 부적합(0점)

감량 목표 달성 2 ○ 달성(2점), 미달성(0점)

초과 달성 2 ○ 초과달성 1.0% 이상(2점), 0.5% 이상(1점), 0.5% 이하(0.5점)

  - 발생량 산출결과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허위 근거 자료로 판명될 시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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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40점)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15점)

평가항목
배점
(15)

배 점 기 준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5
○ 당해 년도 수수료 인상(5점), 지방 의회 안건 상정(4점),

물가위원회 안건 상정(3점), 수수료 현실화 관련 기관장 보고(2점),
미인상(0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

10
○ 주민부담률 70% 이상(10점), 60% 이상(8점), 50% 이상(6점), 40% 이상(4점),

30% 이상(2점), 30% 이하(0점)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RFID 또는 감량기
보급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3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3점), 편성 및 동일(2점), 편성 및 감액(1점),
미편성(0점)

RFID 또는 감량기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2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2점), 편성 및 동일(1점), 편성 및 감액(0.5점),
미편성(0점)

   3-3. 교육 및 홍보(10점)

평가항목
배점
(10)

배 점 기 준

교육·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5
○ 당해 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5점), 편성 및 동일(3점), 편성 및 감액(2점),

미편성(0점)

교육·홍보 추진 여부 5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2점), 실적 없음(0점)

  - 시군구별로 자체 추진하는 음식물줄이기 교육·홍보실적 제출,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교육 :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켐페인 등 실적

   ․ 광고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관, 대중교통 등 광고 게재 실적

   ․ 보도자료 제공 : 언론에 기사화된 보도자료 제공 실적

   ․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스티커, 기념품, 현수막 등 제작 실적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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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담당부서 내 별도의
음식물팀 구성 여부

3 ○ 구성(3점), 미구성(0점)

담당부서 음식물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 기간

2 ○ 18월 이상(2점), 12월 이상(1.5점), 12월 이하(0.5점)

  - 조직도에 음식물 명칭 부서 구성 및 직원 업무 분장표(음식물 시설 분야 포함)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음식물 관련
표창 수여 여부

3 ○ 광역자치단체장 표창(3점), 기초자치단체장 표창(2점), 표창 없음(0점)

음식물 감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여부
2 ○ 제공(2점), 실적 없음(0점) 

  - 인센티브 예시 : 우수사업장 및 공동주택 지정,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우수사업장 및 공

동주택 소유주 등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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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15점)

   4-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대화(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공공 수집·운반 차량
전용차량 확보 비율

5 ○ 100%(5점), 85%이상(3점), 70%이상(2점), 70%이하(1점)

  - 수집․운반을 전량 외부 위탁시에는 위탁업체의 전체 차량에 대한 비율 기준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3 ○ 보고(3점), 미 보고(0점)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 수립(2점), 미 수립(0점)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3 ○ 보고(3점), 미 보고(0점)

  - 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RFID 또는 감량기 시설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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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5점)

   5-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5점)

평가항목
배점
(5)

배 점 기 준

발생억제 우수사례 5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2점), 실적 없음(0점)

  - 시군구별로 자체 추진하는 음식물줄이기 정책 중 우수사례 1건 이상 제출,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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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

(제5조제1항 관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개 요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

Ⅱ. 일반현황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1. 발생량 산정방법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억제 실적
월별 발생량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비교

3. 가정 1인당 발생량

4.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Ⅳ.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수수료 현실화(주민부담율)
음식물류 관련 RFID 및 감량기 확산 실적
교육 및 홍보 실적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현황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Ⅴ.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실적

1. 수집‧운반 체계 및 개선실적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수집‧운반 전용차량 확보 현황
수집‧운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RFID 및 감량기 설치‧운영 현황

Ⅵ.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우수사례 시‧군‧구별 음식물줄이기 정책 자체 추진 현황

<첨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요약)

발생억제 5년 계획서에서 해당연도에 관한 계획을
원용하여 작성 

1. 발생량 산정계획

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4. 적정처리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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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

(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명)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1. 계획수립의 
적정성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여부 2

발생억제 계획서 최종 결제권자 1

발생억제 계획서의 충실성 2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수립 여부 3

발생억제 계획 평가 게획서 최종 결재권자 2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3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2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

발생억제 계획 평가 계획서 제출 여부 5

소  계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2

감량 목표 달성 4

초과 달성 4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감량 목표 달성 2

초과 달성 2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1

감량 목표 달성 2

초과 달성 2

소  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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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5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율 10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RFID 또는 감량기 보급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3

RFID 또는 감량기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2

3-3.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5

교육‧홍보 추진 여부 5

3-4.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담당부서 내 별도의 음식물팀 구성 여부 3

담당부서 음식물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 기간 2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

음식물 관련 표창 수여 여부 3

음식물 감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여부

2

소계 40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대화

공공수집‧운반 차량 전용차량 확보 비율 5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수집‧운반 관리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3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2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3

소계 15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우수사례

5-1. 발생억제 우수사례 발생억제 우수사례 5

소계 5

총 점 100

<평가결과 주요내용>

○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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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

여 산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피 단위는 중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중량 단위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 중량(kg) = 부피(리터) × 중량환산계수(0.7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인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 방법

생활폐기물
- RFID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가급적 계측장치에 의한 

데이터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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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으

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소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
시설

기타

※ 기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장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한다.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연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명)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사업장수‧년)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다량배출사업장수(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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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과보고서

제1절 핵심사항

□ 목적 및 의의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 및 적정 처리에 대한 성과 평가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민 삶에의 기여

□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

한 지침」 (환경부 고시)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감량실적

○ 전체 발생 목표량 56,833.7톤/년, 실적 54,006.5톤/년

○ 목표 대비 4.97% 추가 감량

▪2021년 발생량은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 전반에서 감량목표 달성

▪가정은 5.71%, 다량배출사업장은 0.30% 감량목표를 초과 달성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증가 등 요인으로 전체 감량의 상

당 부분은 가정에서 견인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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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고서 요약정리

☞ 참고: <계획 수립의 적정성> 성과보고서 요약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최종 결재권자: 실∙국장급
▪계획 충실성: 「폐기물관리법」상 반영사항 모두 포함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최종 결재권자: 실∙국장급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서면평가 개최
▪평가위원회 구성 적정성: 법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광역자치단체
관심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가하지 않고 5점 부여

☞ 참고: <발생량 감량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량 / 관리지역 인구로 산
출함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랑 / 사업장수로 산출함
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0.5% 이하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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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수수료
현실화

▪수수료 현실화: 당해연도 수수료 인상
▪주민부담률: 30% 이상

RFID 또는 감량기
확산

▪보급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감액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동일

교육 및
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감액
▪추진 여부: 상기 교육 및 홍보실적을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 중 선택하여 평가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음식물팀 구성여부: 음식물 관련 업무 조직 구성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인센티브
확보

▪표창 수여 여부: 표창 수여 없음
▪감량 인센티브 제공 여부: 제공

☞ 참고: <적정처리 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수집∙운반차량
현대화

▪전용차량 확보비율: 100%

수집∙운반
관리 강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보고

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보고

☞ 참고: <발생억제 우수사례> 성과보고서 요약

발생억제
우수사례

▪상기 발생억제 실적을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 중 선택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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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세 성과내용

1. 개요

□ 목적 및 의의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 및 적정 처리에 대한 성과 고찰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민 삶에의 기여

□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

한 지침」 (환경부 고시)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일반현황

□ 행정구역: 1읍 6면 12동

□ 인구

○ 세대수: 2021년 기준 225,984세대

○ 총인구: 2021년 기준 553,719명

▪주민등록인구 537,673명, 외국인 16,046명

▪2020년 총인구 559,242명 대비 약 0.9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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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태

○ 2021년 기준 세대수는 225,984세대로 단독주택 76,478가구(33.84%), 

공동주택 149,506가구(66.16%)

▪2020년 기준 세대수는 223,242세대로 단독주택 75,862가구(33.98%), 

공동주택 147,380가구(66.02%)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상 공동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즉 취사시설

을 실별로 설치하지 않아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1명의 소유주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건축법」상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아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

하는 4층 이하의 건물로, 흔히 빌라나 맨션 등으로 불리는 주택이 해당

다세대주택: 소유주가 가구별 여러 명으로 구분등기가 가능

□ 다량배출사업장

합계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
숙박시설

기타

623 260 360 1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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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여부

▪2019년 5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발생억제 계획 수립 완료

2020년 3월, 2019년도 발생억제 성과평가 시 최신 발생량 데이터

를 추가 반영하여 가정 부문의 연도별 설정목표 조정

2021년 2월, 2020년도 발생억제 성과평가 시 최신 발생량 데이터

를 추가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부문의 연도별 설정목표 조정

○ 최종 결재권자

▪환경국장

○ 계획 충실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향후 발생 예상량 및 발생 

억제 목표, 발생원별 억제목표 달성방안,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포함 적정처리 계획 모두 반영

<붙임문서 pp.39-45 참고>

□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여부

▪2022년, 전년도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완료

○ 최종 결재권자

▪환경국장

○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평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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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적정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지명된 소속공무원 4명, 의회추천 위촉 주민대표 

4명, 환경분야 위촉 전문가 4명의 총 8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 참고: <계획 수립의 적정성> 성과보고서 요약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최종 결재권자: 실∙국장급
▪계획 충실성: 「폐기물관리법」상 반영사항 모두 포함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최종 결재권자: 실∙국장급
▪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서면평가 개최
▪평가위원회 구성 적정성: 법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광역자치단체
관심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가하지 않고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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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량 감량실적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량으로 산정

○ 다량배출사업장: 업체 실적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단위: 톤)

구분 공동주택
단독+

소형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

합계 비 고

2020년 24,046.15 23,877.52 6,273.21 54,196.88 148.08톤/일

2021년 21,467.47 24,838.86 7,700.18 54,006.51 147.96톤/일

다량배출
사업장 유형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
숙박시설

기타

2020년 2,672.13 3,587.02 3.00 0.00 7.56 3.50

2021년 4,182.27 3,462.51 3.00 0.00 48.9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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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발생량 분석

(단위: 세대, 톤)

구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소형음식점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세대수 223,242 225,984 147,380 149,506 75,862 76,478

계 47,923.67 46,306.33 24,046.15 21,467.47 23,877.52 24,838.86 

1월 4,072.28 3,406.70 1,776.48 1,582.01 2,295.80 1,824.69 

2월 3,693.52 3,382.61 1,798.48 1,504.49 1,895.04 1,878.12 

3월 3,768.83 3,816.88 1,880.48 1,633.87 1,888.35 2,183.01 

4월 3,642.19 3,539.60 1,775.27 1,569.75 1,866.92 1,969.85 

5월 3,951.13 3,765.99 1,989.02 1,791.30 1,962.11 1,974.69 

6월 4,292.25 4,050.46 2,139.98 1,894.12 2,152.27 2,156.34 

7월 4,434.58 4,272.85 2,202.08 2,105.57 2,232.50 2,167.28 

8월 4,320.33 4,171.77 2,157.69 2,043.16 2,162.64 2,128.61 

9월 3,808.90 3,907.59 1,915.86 1,859.99 1,893.04 2,047.60 

10월 3,830.25 3,720.68 1,944.61 1,759.67 1,885.64 1,961.02 

11월 3,976.78 4,157.86 2,279.45 1,821.90 1,697.33 2,335.96 

12월 4,132.63 4,113.34 2,186.75 1,901.66 1,945.88 2,211.68 

* 자료: 단독+소형음식점의 개소수는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단독주택 세대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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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발생량

▪2020년, 2021년 모두 하절기와 김장철이 있는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다량의 폐기물 발생

○ 전년 대비 발생량 비교 및 증감원인 분석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원 수가 1.23%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발

생량은 3.37% 감소

단독+소형음식점의 경우 발생량이 4.03% 증가하였으나, 공동주택

의 발생량은 10.72% 감소하여 전체 발생량 감소를 견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으로 인한 방역 완화 및 강화의 교차시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효과로 인한 방역 완화기조, 단계적 일상회

복(위드 코로나) 시행 등 요인으로 외식 소비가 일부 회복하면서 소

형음식점의 발생량이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종의 두 차례에 걸친 국내 대

유행, 거리두기 완화의 시기상조론 등 여전히 높은 경각심으로 비대면 

생활 유지 및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가정 발생량은 급감한 것으로 판단

□ 가정 1인당 일간 발생량

○ 가정과 소형음식점 발생량을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수를 

합한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

○ 46,306.33톤/년 ÷ 553,719명 = 0.2291㎏/일/인

□ 다량배출사업장당 일간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을 사업장수로 나누어 산출

○ 7,700.18톤/년 ÷ 623개소 = 33.8625㎏/일/개소

※ 상기 수치는 휴폐업 등을 제외한 전체 다량배출사업장 649개소 중 발생량 

미신고 사업장 26개소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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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비 실적 비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따른 2021년도 계획목표
  - 일반배출자 : 134.55톤/일
  - 다량배출자 :  21.16톤/일

○ 전체 감량실적

(단위: 톤/일)

구분 목  표 실  적 증  감
기준년도
발생량

2020년 146.88 148.08 + 1.20 146.42

2021년 155.71 147.96 - 7.75 148.56

▪기준년도 발생량은 2018년 ~ 2020년 평균치

▪목표 대비 4.97% 추가 감량

○ 가정 1인당 감량실적

(단위: 톤/일)

구분
목  표

(1인당 발생량, ㎏)
실  적

(1인당 발생량, ㎏)
증  감

(1인당 발생량, ㎏)
기준년도
발생량

2020년
133.13
(0.2381)

130.94
(0.2341)

- 2.19
(0.0039)

130.24

2021년
134.55
(0.2430)

126.87
(0.2291)

- 7.68
(0.0139)

131.27

▪기준년도 발생량은 2018년 ~ 2020년 평균치

▪목표 대비 5.71% 추가 감량

▪참고: 인구 및 발생량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목표치 조정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실적

(단위: 톤/일)

구분 목  표 실  적 증  감
기준년도
발생량

2020년 13.75 17.14 + 3.39 16.19

2021년 21.16 21.10 - 0.06 17.30

▪기준년도 발생량은 2018년 ~ 2020년 평균치

▪목표 대비 0.30% 추가 감량

▪참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및 남은 음식물의 돼지 사육농가 

반입 금지에 따라, 2019년부터 급증한 발생량 고려 목표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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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발생량 감량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량 / 관리지역 인구로 산
출함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발생량 산정 적정 여부: 발생랑 / 사업장수로 산출함
으로써 산정기준에 적합

▪감량목표 달성: 달성
▪초과 달성: 0.5% 이하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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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재정적 지원실적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 수수료 현실화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전년도의 경우 기관장 검토 보고, 소비자정책심

의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안건 상정을 통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이를 통해 음식물칩 가격은 부피단위로 기존 40원/L에서 60원/L으로 

인상하고, 수수료 징수방식도 제작비 절감 및 부정 재사용 방지를 위

해 현행 플라스틱 칩에서 밴드형 스티커 형식으로 디자인 변경 시행

○ 수수료 주민부담률

▪2020년: 22.68% / 2021년: 33.01%

▪그동안 동결되어 온 음식물칩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 수수료 현실화

를 통한 주민부담률은 획기적 수준으로 상승

참고: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수수료 ÷ 종량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포함)

□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 설치․운영 현황

▪RFID 보급: 공동주택 149,506세대 중 143,400세대에서 운영 

(보급률 약 95.9%)

▪감량기기 보급: 최초 사업 시행연도인 2020년 101개소에서 

2021년 129개소에 보급 확대 (약 27.7% 증가)

○ 설치․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현황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을 위해 50,000천원의 본예산 편

성, 이후 49,823천원으로 변경한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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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지원을 위해 268,800천

원의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액 변경 없음

□ 교육 및 홍보

○ 2020년도 생활환경해설사 양성교육 및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감량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3,050천원의 본예산 편성, 이후 

193,860천원으로 변경한 추경 편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 환경체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인인 

생활환경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을 통해 자원 재활용 촉진 홍보․계도

활동 전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 운영(초등학교 32개교, 334회, 8,148명)

▪분리배출표시 점검(7개소, 238건)

▪다량배출사업장 점검(223개소)

▪대면 홍보 6,138건, 안내스티커 부착 10,202건, 홍보물 투입 83,505건

□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 환경국 청소행정과 내 재활용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추

진 및 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기간은 2022년 1월 

기준 14.67개월

□ 인센티브 확보

○ 음식물 관련 표창 수여 없음

○ 음식물 감량 주요 인센티브 내용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약 258,747천원 지원

▪주민과 사업장 대상 자가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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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수수료
현실화

▪수수료 현실화: 당해연도 수수료 인상
▪주민부담률: 30% 이상

RFID 또는 감량기
확산

▪보급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감액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동일

교육 및
홍보

▪예산 편성 및 증액 여부: 편성 및 감액
▪추진 여부: 상기 교육 및 홍보실적을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 중 선택하여 평가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음식물팀 구성여부: 음식물 관련 업무 조직 구성
▪업무 담당자 평균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인센티브
확보

▪표창 수여 여부: 표창 수여 없음
▪감량 인센티브 제공 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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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처리 실적

□ 수집․운반 체계 및 개선

○ 수집․운반 체계

▪아파트 및 면지역 자연마을: 거점수거 방식

▪읍면동 도시형성지역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문전수거 방식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실적

▪RFID 종량기 도입 및 확대로 공동주택 발생량 별도 산정 지속 시행

○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실적

▪청소대행업체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변경 시행

□ 수집․운반차량 현대화(전용차량 확보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용역 전체 차량 22대 모두 전용차량 확보

□ 수집․운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 지도점검 계획 수립

▪2021년 3월과 7월 대행계약서 준수사항 이행, 적정인력 및 장비 보

유, 안전장비 부착, 보호장구 적정 지급, 안전교육 일지 작성, 안전

수칙 준수 등 청소 대행업체 상․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2021년 3월과 7월 각종 점검결과, 안전수칙 이행 철저 및 하절기 신

속한 민원 대응 안내 등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출장복명서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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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현황

○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처리방식: 호기성 퇴비화(퇴비 중간원료)

처리용량: 150톤/일

위탁계약기간: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민간처리시설

1권역: 장유1․2․3동을 제외한 동지역 발생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미처리분 <㈜자연>

2권역: 장유1․2․3동을 포함한 읍면지역 발생 폐기물의 공공처리시

설 미처리분 <㈜대한리싸이클>

처리예정물량: 1,500톤/년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의 하절

기 일시적인 일간 처리한계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미반입 약 10일분>

대행계약기간: 매년 1년간

○ 지도점검 계획 수립

▪2021년 9월 승인(신고)사항과의 일치, 관리기준 준수 및 적정 운영, 관리

대장 기록 및 보존, 폐기물 적정 보관 등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2021년 10월 지도점검 대상시설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점검결과를 

출장복명서로 보고

☞ 참고: <적정처리 실적> 성과보고서 요약
수집∙운반차량
현대화

▪전용차량 확보비율: 100%

수집∙운반
관리 강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보고

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여부: 수립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여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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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생억제 추진현황

□ 공동주택 대상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2014년 시범운영 실시로 전년 동기간 대비 1인당 배출량 21% 감량, 

80% 이상의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만족결

과 확보

○ 2015년부터 공동주택 대상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전면 

시행으로, 시행 단지에 관리수수료 지원을 통한 보급 확산

○ 특히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주

민참여예산에 다세대주택 및 상가지역 감량을 위한 RFID종량기기 확

대 설치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설치비와 공공요금(전기, 통신, 유지관

리비) 총 50백만원(2,500천원×20대)의 예산안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

□ 일반가정 및 소규모사업장 대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사업 시행

○ 감량기기 구입․설치비의 6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조금 지원

○ 자가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발

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

□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

○ 2021년 1월 그동안 동결되어 온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 5L 200→300원, 

10L 400→600원 등 50% 가격 인상 시행

○ 수수료 징수방식도 제작비 절감 및 부정 재사용 방지를 위해, 현행 

플라스틱 칩에서 밴드형 스티커 형식으로 디자인 변경 시행

○ 처리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배출수수료 인상으로 계속 상승

하는 처리비용 현실화 및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가능

☞ 참고: <발생억제 우수사례> 성과보고서 요약

발생억제
우수사례

▪상기 발생억제 실적을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 중 선택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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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요약)

1. 발생 및 처리현황

□ 발생현황

구분 합계

일반배출자
다량배출
사업장

공동주택
단독+

소형음식점

2016년

발생량
(톤/년)

53,610.14 23,304.30 24,453.64 5,852.20

발생률
(%)

100.00 43.47 45.61 10.92

2017년

발생량
(톤/년)

51,703.35 22,772.55 23,893.80 5,037.00

발생률
(%)

100.00 44.04 46.21 9.74

2018년

발생량
(톤/년)

51,832.55 22,556.35 24,220.08 5,056.12

발생률
(%)

100.00 43.52 46.73 9.75

□ 처리현황

○ 2017년까지 일부에 한해 민간처리시설에서 사료화하여 무상공급

○ 2018년부터 공공처리시설에서 저온 진공발효방법으로 전량 퇴비화 

추진

○ 퇴비화한 것은 퇴비중간원료로 유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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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량 산정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범위

○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 또는 “톤”으로 표시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방법

○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측 및 계량장치에 의한 측

정데이터를 활용

○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자치단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를 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기준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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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설정: 조정

구분
기준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체
발
생
량

가
정

추정발생량
(톤/년)

46,776.4 49,166.0 49,070.2 49,456.4 49,844.8 50,235.5 50,628.5 

감량률
(%)

0.70 0.70  0.70  0.70  0.70  

감량목표량
(톤/년)

343.5 346.2  348.9  351.6  354.4  

감량후발생량
(톤/년)

48,726.7 49,110.2  49,495.9  49,883.9  50,274.1  

다
량
사
업
장

추정발생량
(톤/년)

5,056.1 7,630.2 7,716.9 7,762.3 7,808.1 7,854.1 7,900.4 

감량률
(%)

0.50 0.50  0.50  0.50  0.50  

감량목표량
(톤/년)

38.6 38.8  39.0  39.3  39.5  

감량후발생량
(톤/년)

7,678.3 7,723.5  7,769.1  7,814.8  7,860.9  

합
계

추정발생량
(톤/년)

51,832.5 54,282.8 56,787.1 57,218.7 57,652.9 58,089.6 58,528.9 

감량률
(%)

0.67 0.67  0.67  0.67  0.67  

감량목표량
(톤/년)

382.1 385.0  388.0  390.9  393.9  

감량후발생량
(톤/년)

56,405.0 56,833.7  57,264.9  57,698.7  58,135.0  

가
정
1
인
당

추정발생량
(㎏/인∙년)

0.2320 0.2399 0.2380 0.2385  0.2389  0.2393  0.2398  

감량률
(%)

0.70 0.70  0.70  0.70  0.70  

감량목표량
(㎏/인∙년)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감량후발생량
(㎏/인∙년)

0.2363 0.2368  0.2372  0.2377  0.2381  

다
량
사
업
장
당

추정발생량
(㎏/사업장수∙년)

32.0657 35.4915 35.8951 36.1062 36.3193 36.5332 36.7486 

감량률
(%)

0.50 0.50  0.50  0.50  0.50  

감량목표량
(㎏/사업장수∙년)

0.1795 0.1805  0.1816  0.1827  0.1837  

감량후발생량
(㎏/사업장수∙년)

35.7156 35.9257  36.1377  36.3506  36.5649  

*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시 목표치 수정 가능

주민부담률 현실화 목표 설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0% 23.0% 35.0% 35.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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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 가정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 염분, 세제를 

제거한 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

○ 계획적 식료품 구매, 냉장고 정리 등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녹색생

활 실천사례 전파

□ 음식점

○ 일반음식점, 뷔페 등 발생 유형별 맞춤형 종합컨설팅 추진

○ 중규모 이상 기업 등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MOU 체결 및 이행관리

(그린기업 운동 등으로 추진)

○ 자체 처리책무가 있는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

으로 배출총량에 기반한 경제적 감량 유인책 도입방안 검토

□ 집단급식소

○ 효과적 식재료 구매계획 수립 등 분야별 Best Practice 개발․보급

○ 잔반 미발생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여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

여방안 검토

□ 공공기관

○ 조직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도입 등 감량 솔선수범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추진

○ 급식소 감량목표 설정 및 감량실적 공개와 함께 감량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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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 수거수수료 주민부담률 현실화

○ 원천적 발생억제 정책에 부합하도록 2017년 23.0% → 2024년 35.0% 

달성

수집운반
비용

(백만원)

처리
비용

(백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백만원)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백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백만원)

주민부담률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106 4,567 22 9,695 2,228 23.0% 23.0% 35.0% 35.0% 35.0% 35.0%

□ 감량기기 확산

○ 공동주택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57% 정도는 유통 및 조리과정에서 버려지

는 현실

▪조리 전 발생 생쓰레기를 공동주택 단지 등에 퇴비로 활용

▪공동주택 300-500세대당 소규모 퇴비 생산 기계장비 1대 설치 필요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

▪가정에서 조리 전후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

어 도시농업에 활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

▪악취, 소음, 세균 발생 등의 비위생적인 사항이 없도록 친환경적 기

기 선정

▪기기 공급가격의 80%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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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홍보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이장 및 부녀회 등 주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감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계도성 홍보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

로 효과성 및 수용도 극대화

○ 세부 계획

▪주부 환경지킴이 50명 이내 구성․위촉을 통한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캠페인 추진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감량 실천 유

도를 위해 김해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자원순환학교 운영사업 추진

▪원룸 단지 주변 등 관리 취약지역 불법투기 금지 및 재활용 분리배

출 홍보 강화

6. 적정처리 계획

□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처리량 대비 시설용량이 충분하여 향후 처리시설 확충 불필요

(2018년 기준)

구분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김해시)
동지역 읍면지역

처리업체 (주)자연 (주)정토 (주)자연

처리량(톤/일) 128.15 1.52 2.7 123.93

시설용량(톤/일) 381.3 150 81.3 150

처리단가 123,089원/톤 60,810원/톤

계약기간 2018.1.1∼12.31(1년) 2016.1.1∼2018.12.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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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방법

○ 농수산물 식재료쓰레기 분리수거 후 푸드뱅크 기부 및 퇴비화 등 재

활용

○ 가정 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이후 공공처리시설에서 

저온 진공발효방법으로 전량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유지

○ 퇴비화한 것은 퇴비중간원료로 유상공급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다량배출사업장은 위법한 배출이 이루어지거나 일반배출자에 비해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 현장 계도 및 성실 신고 유도를 통해 자발적 감량의지를 고취하고 

참여 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필요

○ 주부 환경지킴이 50명 이내 구성․위촉으로 교육 이수 후 지킴이 활동 

실시

○ 민․관 합동점검 결과 준수사항 불이행, 위법 배출 등이 적발된 사업

장에 대해서는 주부감량홍보단의 상시 모니터링 실시


